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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 「위험물안전관리법령」상 위험물의 수는?

① 1          ② 2          ③ 3          ④ 4

⚫비위험물 : 황산, 염산, 인산, 불산

⚫위험물 : 질산(6류)

《★19년 소방위》

8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5류 위험물로만 이루어진 것은? 

① 퍼옥소이황산염류,  염소화아이소사이아누르산

② 금속의 아지화합물,  질산구아니딘

③ 염소화규소화합물,  할로젠간화합물

④ 아질산염류,  차아염소산염류

◆ 시행규칙 제3조(위험물 품명의 지정)

② 영 별표 1 제5류의 품명란 제10호에서 “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

것을 말한다.

  1. 금속의 아지화합물

  2. 질산구아니딘

7. ①  8. ②

⚫황산     ⚫질산     ⚫염산     ⚫인산     ⚫불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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《★18년 소방위》

70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에 대한 (   )안의 적합한 수를 모두 합한 수는?

① 13          ② 38            ③ 52           ④ 75

◆ 시행령 [별표 8]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 《★위 25·22·20·18년》《★장 18년》

   �화학소방차 1대마다 5인 이상의 자체소방대원을 두어야 한다.

사업소 구분 화학소방자동차 자체소방대원의 수

3.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

  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

   지정수량의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인 사업소

3대

포수용액차(2/3) ➔ 2대
15인

71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차에 대한 (   )안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?

①  1          ②  2          ③  3          ④  4

  

⚫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48만배 이상인 사업소는 

화학소방차 4대를 두어야 한다. (영 별표 8. 제4호)

⚫포수용액을 방사하는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는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의 

3분의 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 (규칙 제75조제2항)

◆ 시행령 [별표 8]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 《★위 25·22·20·18년》《★장 18년》

   �화학소방차 1대마다 5인 이상의 자체소방대원을 두어야 한다.

사업소 구분 화학소방자동차 자체소방대원의 수

4.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

  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

   지정수량의 48만배 이상인 사업소

4대

포수용액차(2/3) ➔ 3대
20인

 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48만배 이상인 

사업소는 포수용액을 방사하는 화학소방자동차를 최소 (      )대를 두어야 한다.

70. ④  71. ③ 

사업소의 구분 화학소방자동차 자체소방대원의 수

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

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

(     )만배 이상 (     )만배 미만인 사업소

(     )대 15인

70. ④  71. ③ 


